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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 Rule of Origin (원산지규정)
관세혜택을받기위한원산지기준은물품마다다름. 하지만주로다음중
한가지종류
1. 미국이나한국에서완전생산
2. 세번변경 (tariff‐shift)
3. 부가가치기준 (regional value‐content requirement, RVC); or
4. 세번변경과부가가치복합기준복합

물품별 (HS) 원산지기준
• 한미 FTA부속서 6‐A (Annex A‐A)
• 부속서 4‐A (섬유및의류)

최소허용수준 (6.6조) ‐ 세번변경기준을적용할때비원산지재료가
해당물품가치의 10%이내일경우허용. 하지만섬유의의류, 그리고
농산물에대해서는다른기준적용 2



한미 FTA –원산지규정
세번변경기준 (Tariff‐Shift)

• 만약부속서 6‐A가명시된해당물품의원산지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이라면그물품생산에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는
한국이나미국에서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거처야함. 
세번변경기준은실질적변형을세번변경형태로정의. 

• 예)
– 전기면도기관세세번: 8510.10 85. 
– 부속서에명시된세번변경원산지기준

• 8510.10 – 8510.30: 다른소호에해당하는물품에서
제8510.10호내지제8510.30호에해당하는물품으로변경된것

• 완성품과재료의세번파악이매우중요
– 미국관세청사전심사매우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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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규정

20 –가공식품
64 ‐신발
73 ‐철강
76 ‐알루미늄
81 ‐비(卑)금속
82 ‐칼
83 ‐비(卑)금속물품
84 ‐기계설비
85 ‐전기기계
96 ‐기타공산품

86 ‐철도장비
87 ‐자동차
89 –선박
90 ‐광학 , 측정
91 ‐시계
92 ‐악기
93 ‐무기 , 탄약
94 ‐가구 , 침구
95 ‐완구 , 스포츠제품
96 ‐잡품

부가가치기준 (Regional Value Content) 
아래의류에포함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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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규정

예)
• 인쇄배선전자회로: 8534xx.xx
• 부속서에따른부가가치기준원산지규정

– 아래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이경우세번변경은요구되지
않는다).
a) 집적법 (build‐up method)) 30퍼센트이상, 또는
b) 공제법 (build‐down method) 35퍼센트이상

AV (Adjusted Value) = 물품의조정가치
VNM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 = 비원산지재료의가치
VOM (Value of Original Material) = 원산지재료의가치

부가가치기준 (Regional Valu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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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규정
자동차제품에대한부가가치기준계산 –순원가법방법

NC − VNM X 100 
NC 

VNM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 = 비원산지재료의가치
NC (Net Cost) = 순원가. 판촉비, 마케팅비, 로열티, A/S비용, 운송포장비, 
비허용이자비용제외

다음제품에해당
• 8407.31 (엔진)
• 8408.20 (디젤엔진)
• 8409 (섀시)
• 8707 (차체)
• 8708 (자동차부품) 6



한미 FTA –원산지규정
원산지재료(“originating materials”)의판단은한미 FTA제 4장과 6장에명시된원산지기준적용. 

재료의가치(“value of a material”)
1. 제조자가직접수입한경우, 재료의조정가치 (“adjusted value “)
2. 제조자가직접수입하지않고구입한경우, 관세평가협정(Customs  Valuation Agreement)에

따른가치. 그러나제조자가직접수입하지않았음을감안하여합리적인조정을할수있음
3. 직접생산한재료의가치

a) 일반경비(general expense)를포함하여재료생산에들어간모든비용과
b) 통상적인거래과정에서부가되는이윤에상당하는이윤액을합한가치

조정가치(“adjusted value”) 관세평가협정(Customs  Valuation Agreement)에따른가치에필요한
경우다음의항목을제외
1. 국제운송비와보험료; and
2. 포장재료및선적컨테이너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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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규정
• 부가가치기준과최소허용수준(de minimis)을적용할때알아야할
점

• 원산지재료(Originating Goods) – 역내 (국내또는미국과한국간) 
운송비와보험료, 포장비, 관세, 브로커비용등은재료가치에
포함가능

• 비원산지재료 (Non‐originating Material) –역내 (국내또는미국과
한국간) 운송비와보험료, 포장비, 관세, 브로커비용등은재료
가치에서공제가능

• 간접재료 (Indirect Materials) – 다른 FTA와는다르게한미FTA의
경우집적법계산시간접재료비를원산지재료에포함시키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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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규정

섬유및의류에관한규정
• 원사(yarn) –일반적으로섬유의원산지가한국이나
미국이어야함

• 직물 –일반적으로원사의원산지가한국이나
미국이어야함

• 의류 –일반적으로원사의원산지가한국이나
미국이어야함

최소허용수준 (De Minimis) –비원산지재료가구성요소총중량의
7% 이내일경우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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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세혜택요구

수입자는다음중하나에근거에관세혜택요구할수
있음
1. 수입 , 수출 , 또는생산자에의해서면또는전자
증명서

2. 해당물품이미국또는한국산이라는수입자의
인지. 수입자는생산자가제공하는접보에합리적
의존(reasonable reliance)이가능함

* 원산지증명서는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만발급할수있음. 
제삼자 (예를들면상공회의소)는발급할수없음 10



한미 FTA –관세혜택요구

잘못된관세혜택요구정정
• 거짓이나근거가부족한관세혜택을요구한수입자는
해당사실발견 30일이내에정정하고해택받은관세와
비용 (예를들면merchandise processing fees, MPF)를
지불하여야함

• 신속하게자발적으로정정한수입자에게는벌금이
부과되지않음

소급청구(Retroactive Claims)
• 수입후 1년안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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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는특별한서식이요구되지않음. 다만최소아래의
정보를담고있어야함
• 증명서발급인연락처
• 수입자 (알고있는경우)
• 생산자 (알고있는경우)
수출자 (생산자와다른경우)

• HS 코드
• 물품설명
• 원산지를증명하는정보
• 증명서발급일
• 포괄증명서의경우증명서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넘지않는
포괄기간 (blanke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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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생산자나수출자는다음에근거하여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수
있음
1. 물품원산지에대한생산자나수출자의인지; or
2. 수출자의경우생산자의원산지증명서에대한합리적인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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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관세특혜를요구하기전반드시원산지증명서를반드시구비하도록할것. 따라서
공급자와의계약서에원산지증명서제공을위한조항을포함시기는것이좋음

Example:

1. Country of Origin Certification (short form)*

[Vendor Name] certifies that [Name of Product] is a good of the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the rules of origin requirements unde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Vendor Name] will supply [Purchaser Name] properly completed and valid 
certificates of origin for the purpose of claim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Vendor name] agrees to notify [purchaser name] of 
any changes that affect completed certifications, and provide corrected and updated 
certifications as necessary.

*샘플. 법적조언없이사용하지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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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문서보존
원산지에관한기록은 5년간보존해야함.
• 수출물품구매에관한기록 (구매가, 가치평가기준, 대금지불)
• 수출물품생산에사용된재료에관한기록 (구매가, 가치평가기준, 
대금지불)

자료는신속한검색과복구가가능하다면어떤형태로든저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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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검증

미국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사용할수있는원산지검증수단
1. 수입자, 수출자, 또는생산자에게서면으로정보
요구

2. 수입자, 수출자, 또는생산자에게서명질문서
3. 수출자또는생산자
4. 수출자또는생산자의소재지방문
5. 섬유와의류제품에관한별도의검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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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검증
서면정보요청
해당물품이통관된미국관세청통관항수입담당자는수출자, 수입자
또는생산자에게서명상추가정보를요청할수있음. 이때사용되는
서식이 CF‐28
• 원산지증명서
• 생산과정흐름도, 기술명세서
• 수출물품또는재료구입와대금지불에관한기록
• 물자표(bills of materials)
• 생산지원(assist),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에관한기록
• 수출제품원산지에관한합리적의존기반이된정보에대한기록
CF‐28에답변은 30일이내제출해야함. 또는기한연장을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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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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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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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검증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에게보내는서면질문서

• 한미 FTA에따르면서면질문서를사용할수있음. 
• 아직마국관세청은특정한한미 FTA원산지검증을위한별도의
서면질문서를사용하고있지않음.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원산지검증질문서 CF‐466 를
가이드라인으로사용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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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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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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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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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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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검증
수출자또는생산자소재지방문

• 미국관세청은방문검증을하기전에사전통지를보냄.  통지
후 30 일이내에, 수출자또는생산자는방문검증을
수락하거나또는협력거부의사를밝혀야함

• 협력거부의사를밝히면관세혜택이거부될수있음
• 수출자는생산사는 90일한도내에방문시기를연기할수있음
• 방문검증팀은관세청감사관(CBP auditor), 수입담당자(import 

specialist), 해당수입자어카운트관리자, 산업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짐

• 방문검증은 2‐3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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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검증
섬유및의류제품원산지검증에관한별도규정

• 미국관세청의요구가있을경우한국관세청이검증할수
있음. 검증요구는특혜관세를요구하지않은물품이라도
한국산(made in Korea)으로신고된물품이라면가능

• 미국관세청과한국관세청은공동으로방문검증할수있음. 
이때검증대상은수출자와생산자뿐만아니라재료공급자를
포함한제3자가될수도있음. 

• 섬유및의류제품방문검즈의경우사전통지가되지않음. 
통지가된경우검증실패로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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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결과

• 미국관세청은원산지검증후 60일이내에 CF‐29을통해
결과를통보

• 원산지검증이성공적인경우, CF‐29은해당물품이
특혜관세율로정산될것을알림

• 원산지검증실패시, CF‐29은해당물품에대한추가관세
징수가있을것을알림. 이경우원산지검증실패이유를
밝힘. 수입자는 20일안에추가자료를제출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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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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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결과

• 원산지포괄증명서(Blanket Certification)를사용한물품에
대한검증실패시같은증명서를사용한다른수입물품에
대한관세혜택이거부될수있음

• 반복되는검증실패 (pattern of conduct) –특정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가반복적으로원산지검증을실패할
경우또는그런패턴을보인다고생가될때해당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의다른물품에대한관세혜택을
거부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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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결과

벌금
• 부정확한원산지증명서는 19 U.S.C. §1592 위반

– 사기(fraud):  수입물품의가치에해당하는민사벌금
– 중대한(Gross Negligence): 해당물품의가치를넘지않는
범위에서법적으로지불해야하는관세의 4배에서
해당하는금액

– 과실(Negligence): 해당물품의가치를넘지않는범위에서
법적으로지불해야하는관세의 2배에서해당하는금액

거짓원산지신고는형사처벌의대상이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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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결과

입증책임
관세청벌금에관해미국국제무역법원에서사용되는입증책임
• 만약해당벌금의근거가사기(fraud)라면입증책임은미국정부에있음. 

기준은명확하고설득력있는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 만약해당벌금의근거가중대한과실(gross negligence)라면입증책임은

미국정부에있음. 기준은명확하고설득력있는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 만약해당벌금의근거가과실(negligence)라면입증책임은아래와같음
– 미국정부는과실이아니기위해했었어야하는행동, 또는하지
않았기때문에과실인행동이무었인지밝혀야함

– 미국정부가밝힌과실에해당하는행동을하지않았음을입증할
책임은개인에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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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대책

불복절차

원산지검증결과에불복하는수입자또는그외에
관계자는수입물품정산후 180일이내에서면으로
불복절차(protest)를진행할수있음. 만약
불복절차가성공하면관세와물품수수료(MPF)를
돌려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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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완화수단(mitigation)

한미 FTA에따르면잘못된거짓이나근거가
부족한관세혜택을요구한수입자는해당사실
발견 30일이내에정정하고해택받은관세와
물품수수료를지불하면벌금을면할수있음

사전고지 (Prior Disclosure) –한미 FTA와는별도로
같은규정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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